
(법령해석)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도「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응급조치 등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법제처 2011. 10. 7. 11-0508］

질의요지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

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

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국토계획법 제64조는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서 허가권을 행사함에 있

어서 도시계획의 달성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허가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으

로서, 먼저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

에서 하려고 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규율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곳이 국토계획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

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 제

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곳이 설령 도시

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

을 위한 응급조치(제1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잇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

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3호)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경미한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달리 도시게획시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부지에서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